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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도 기금 운용 성과분 석 총괄

Ⅰ 총 평

○ 2015년도 각 기금별 운용 성과를 분석한 결과 관련 법을 준수하고

기금의 설립목적에 맞게 기금을 운영하였으나, 일부 개선 및 보완점

이 나타나고 있음. 장학기금의 경우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원

이 대부분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기금의 존속 필요

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의 경우 사

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으로서의 역할이 저조

함에 따라 폐지가 논의 된 바 있으나,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Ⅱ 자체 성과분석 결과

○ 각 기금별 심의 위원회를 정비하여 외부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여

기금의 건전성과 투명한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들의 경우 타 회계와 사업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통합 및 폐지를 신중히 검토 보완

할 필요성이 있음

○ 기금은 대부분 이자수입과 전출금으로 조성되는데 갈수록 금융기관

의 이자율이 낮아져 전출금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현재 추세로는

사업수행이 어려움. 자금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융자

성 기금인 자활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경우 융자된 기금의

회수율이 갈수록 저조한 실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농업인학습단체기금의 경우 폐지 계획이나 융자금 회수의 지

연으로 인한 이행에 어려움이 발생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 운용

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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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별 성과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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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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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순창군 장학금지급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순창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학업기회 지속 제공

- 설치 연도 : 1992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16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8 2 367 6 373 △367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저소득층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추천 받아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과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 기금 조성액의 수입을 예금이자로 충당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감소하고

장학금 지원관련 집행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떨어지고 장학생이 감소

하는 실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 2 42 1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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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장학금 지원사업

(12백만원)

○ 장학금 지원사업

(5백만원, 6명)
33%

‘15년
○ 장학금 지원사업

(10백만원)

○ 장학금 지원사업

(2백만원, 4명)
2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장학금

지급 조례

성적이우수한저소득층자녀에게

학업기회 제공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

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 ․ 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15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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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장학금지원사업 2백만원

장학생 급감으로 집행액 또한

감소되어 기금의 존속 필요성

이 낮아짐

하

4.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옥천장학회 장학금

향토인재장학금

29

10

옥천장학회 예산
도인재육성재단예산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

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군 옥천장학회와 도 향토인재장학금이 본 기

금과 유사하고 대부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고 있어 본

기금의 계속적인 존속 필요성이 희박하므로 폐지 필요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 : 출연금, 이자수입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원이 대부분 한국장학재단 등 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어 본 기금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이 급감하므로 기금
의 계속적인 존속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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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단위:천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367,046
100%

365,824
100%

369,687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356,056 96.9 356,846 97.5 361,024 97.7

예수금

이자수입 10,989 3.1 8,979 2.5 8,663 2.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67,046
100%

365,824
100%

369,687
100%

고유목적사업비 10,200 2.8 4,800 1.3 2,400 0.6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356,846 97.2 361,024 98.7 367,287 99.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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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활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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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 설치및조성목적 :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가정에

자활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 ․ 자활

기반조성

- 설치년도 : 1983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16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6 10 1,085 39 30 9 1,09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자활기금 융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생활안정자금과 자립․자활자금 중 이자가 없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활용이

비교적 높고 자립․자활자금(세대당 2천만원 미만 이자 년2%)에 대한 활

용실적이 부진한 실정임. 자립·자활자금의 경우 융자신청시 재산세 납부실

적이 있는 보증인 확보가 어렵고, 자립․자활기반 형성을 위한 사업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임

또한 자활기금 융자대상의(수급자, 차상위 등)의 보증인과 융자자의 지속적

인 채권확보가 어려우며, 기금상환 기간이 길어 상환도중 사망, 전출 등의 사례

로 인해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음. 자활기금 활용도가 높은 생활안정자금의 적

극적인 홍보와 지역자활센터 신규사업 추진시 세밀한 사업계획서 검토, 전세

임대료 등 자활기금 적극 활용토록 권유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융자확대 및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융자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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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0 23 58 30 10 3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8세대/ 40백만원 5세대/ 23백만원 55%

‘15년 3세대/ 30백만원 2세대/ 10백만원 3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

급자 등 차상위계층 가

정에 자활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기반 조성

- 생활안정자금 : 5백만원이하

무이자, 2년거치 3년상환,

보증1인

- 자립자활기금 : 2천만원미만

이자 2%, 3년거치 5년상환,

보증1인(재산세납부실적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15년 지원내역 : 2세대 10백만원

융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융자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

여 기금사업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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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

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부진한기금의통합 ․ 폐지등기금운용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15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기금설치의 목적은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함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자 활 기 금

(부채상환, 전세

자금 등)

10백만원

자활기금은 융자사업으로 운용해야

하며기금 및 융자금에 대한 여수신

관리를 연속적으로 해야 하므로 사

업비추진사항을 성공할 때까지 관

리해야 하는바, 기금형태유지필요

상

합 계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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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

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자활기금 이자율 하락과 체납자 발생 등으로 기금 재원조달 및 건실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

출의 실적을 제시(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자활기금 활용도가 높은 생활안정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맞춤형 융자 홍보

- 지역자활센터 신규사업 계획시 성공가능성 있는 사업발굴, 전세 임대료 등

자활기금 적극 활용토록 권유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e-호조 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융자금 회수 수입금 수시입력 및 내실관리

- 체납자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 위탁운영 검토(융자금 회수 및 채권확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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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단위:천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1,044,685
100%

1,081,691
100%

1,095,373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49,763 4.9 36,562 3.38 32,464 2.9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962,895 92 1,020,943 94.38 1,058,991 96.6

예수금

이자수입 30,407 2.9 23,944 2.22 1,125 0.2

기타수입 1,620 0.2 242 0.02 2,793 0.3

지 출 합 계 1,044,685
100%

1,081,691
100%

1,095,373
%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24,000 3 22,700 2.1 10,000 1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020,685 97 1,058,991 97.9 1,085,373 99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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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성 평 등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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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 설치년도 : 1999년

○ 재원조성: 군 출연금(1999년 ~ 2012년 5억원 적립), 이자수입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16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3 13 527 9 9 - 527

Ⅱ. 분석결과

1. 총 평

q 주요사업 추진실적

m 역사논술지도사 양성교육

- 사업기간 : 2015. 7. 14 ~ 9. 18(주2회 총20회, 총60시간)

- 장 소 : 문화의집 2층

- 교육인원 : 30명(수료인원 20명, 자격취득 17명)

- 추진방법 : 역사, 논술, 토론, 동영상시청 수업 병행 ※ 전문강사 초빙

m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 사업기간 : 2015. 9. 8 ~ 11. 13(기간중 7회)

- 장 소 : 7개 학교 ※ 관내 학교 중 교육신청 학교

- 교육인원 : 298명

- 추진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각종폭력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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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학교폭력예방 성교육 뮤지컬 공연 (부제 : 도전19벨, 춘향이의 첫날밤)

- 사업기간 : 2015. 12. 23(수) 14:00 / 16:30 (2회)

- 장 소 : 향토회관

- 인 원 : 관내 중․고등학교 5개교 800여명(학생, 교사, 군민 등)

- 사업내용 :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뮤지컬 형식의 교육

q 잘 된 점

m 2017년 수능부터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역사논술

지도사 교육의 입지가 높아지고 주변에 관심이 많아지는 과목으로 교육과정

이수 후 역사논술공부방, 초등학교․중학교 방과후 교실, 특기적성 교실,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강의를 할 수 있고,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으로

자녀의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음

m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성 인식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안전한

지역만들기에 기여

m 기존 교육 방식을 탈피한 뮤지컬 형식의 성교육 실시로 재미와 감동을 통한

교육으로 효과성 증대 및 지역 내 폭력없는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분위기 조성

❏ 미진사항 및 문제점 : 해당없음

❏ 발전방안

❍ 단체별 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여성단체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교육 실시

❍ 매년 말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 평가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여 기금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노력

❏ 향후 조치계획

❍ 매년 각 단체마다 1단체 1특색사업을 유도하였으나 예금이율이 낮아 적은 예산

으로 여러단체가 참여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여성단체 협

의회에서 1~2개사업을 발굴 공동으로 함께 추진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기금운

용의 지속적인 노력 강구 필요

❏ 기금 존치필요성

❍ 기금 특성상 기금활용 측면에서 볼때 양성평등기금은 기존대로 독립존치하여

여성단체의 역량을 결집시켜 민간부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NGO 활동을 활

성화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민관

협력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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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 12 100 13 13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NGO와 함께하는 클린순창

(8.3백만원, 200명)

○ 다문화가족 상담사 양성과정

(8.7백만원, 35명)

○ NGO와 함께하는 클린순창

(8.3백만원, 200명) : 6.20~7.10

※ 친환경 주방세제 제작보급

(클린순창홍보)

○ 다문화가족 상담사 양성과정

(8.7백만원, 35명) : 9월~11월

- 군기금 3,7백만원, 도기금 5백만원

※ 35명 전원 자격취득

100%

‘15년

○ 역사논술지도사 양성과정

(7백만원, 30명)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2.5백만원, 250명)

○ 성교육 뮤지컬

(3.5백만원, 800명)

○ 역사논술지도사 양성과정

(7백만원, 30명) : 7.14~9.18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2.5백만원, 298명) : 9.8~11.13

○ 성교육 뮤지컬

(3.5백만원, 800명) : 12.23

100%

- 정성적 평가

․ 사업목표 설정시 해당단체 임원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목적에 부합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유사중복 사업을 지양하고 기금 보조금

성격에 맞는 사업으로 유도

․ 만족도 평가 및 개선정도 : 사업실시 후 만족도 조사를 위해 연말에 기금

사업 평가회 개최 기대효과 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향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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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34조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

한 정책을 원할히 추진

하기 위함

․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

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15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역사논술지도사

양성교육
7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②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2.5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③ 성교육 뮤지컬 3.5백만원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1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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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음

타 기금 해 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

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양성평등기금 이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

출의 실적을 제시(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양성평등기금 지원분야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 사업이 발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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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단위:천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542,080
100%

538,717
100%

539,894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526,650 97 526,080 98 526,717 98

예수금 16,430 3 12,637 2 13,177 2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42,080
%

538,717
%

539,894
%

고유목적사업비 16,000 3 12,000 2 13,000 2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526,080 97 526,717 98 526,894 9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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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복 지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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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설치연도 : 1988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16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5 25 522 10 2 8 52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순창군 노인복지기금은 순창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취업상담,복지증진 등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의 이자를

적립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 건실한 기금 운용을 전개하여 왔으나,

○ 노인복지기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확충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다른 재원이 충당되지 않아 기금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2 7.3 25 2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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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순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운용해야 하나 이자수입의 감소와 기타 수입이 충당되지 않아 본래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순창군 노인회운영 사업

(30백만원)

○순창군 노인회운영 사업

(2.2 백만원)
7.3%

‘15년
○순창군 노인회운영 사업

(25백만원)

○순창군 노인회운영 사업

(25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및 운용조례

순창군노인회육성

및 노인복지증진

m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 취업상담 등

노인복지증진

○ 기금사업을 통한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노인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자수입 감소와 기타 수익금이 발생되지 않아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도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15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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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계 25,100천원 상 중 하

경로당운영대장구입 8,000천원
순창군노인복지업무추진을

위해 차량유지관리, 경로당 노인

회기 구입, 노인회 경로부장 인력

1명증원으로사무실컴퓨터구입,

물품구입등집행.

신축성 집행

상

경로당 노인회기 구입 5,600천원
노인회 차량보험료 2,000천원
노인회 차량유류비 2,500천원

노인회 차량유지비 1,500천원

노인회의실 미니냉장고 400천원
노인회의실 T.V 800천원
직원컴퓨터및모니터 1,100천원
노인회 사무실 파쇄기 700천원
노인회사무실 복사기 2,500천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

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지적 및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1988년도에 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4회에 걸쳐 목표액(10억)을

정하여 기금의 현 재원인 5억을 달성하고 년 5~7%의 이자수입을 예측하여 기

금 목적사업을 계획하였으나 년 1.6%선의 저금리 이자율로는 목적사업을 수행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기금설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확대 조성 할

필요가 불가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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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복지기금운용의 목적은 기금의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을

통해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노인복지 증진 도모 하는데 있으나 이자수익의 감소와

기타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적극 적이고 다

양한 방식의 기금 확충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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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단위:천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519,645
100 %

534,318
100%

547,278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506,499 97.5 519,645 97.2 532,118 97.6

예수금

이자수입 13,146 2.5 14,673 2.8 15,160 2.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19,645
100%

534,318
100%

547,278
100%

고유목적사업비 2,200 0.4 24,580 4.6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519,645 100 532,118 99.6 522,698 95.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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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 육 성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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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 치 근 거 : 순창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및조성목적 : 학업·문예·기술·체육 등에 우수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 설 치 연 도 : 1999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16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469 1,280 8,761 1,433 1,280 153 8,91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학업․문예․기술․체육 등 우수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기금 조성

○ 2016년 현재 기금 조성액 87억원 달성

○ 잘된점

* 지역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인재양성의 기반을 구축

○ 미진사항 및 문제점

*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기금 조성․지원을 통해 훌륭한 인재양성 노력



- 42 -

* 옥천인재숙 운영실적(2003년부터)

수료
년도

진 학 실 적
주요대학
합격현황

제1기

2004

∙수료생 42명 중 38명 진학
- 수도권대학 12명(연세대 1명, 고려대 3명 등)
- 지방대학 26명(전남대 등)

SKY 4명

제2기

2005

∙수료생 42명 중 37명 진학
- 수도권대학 4명(한양대 1명, 명지대 2명 등)
- 지방대학 33명(전남대 등)

제3기

2006

∙수료생 45명 중 43명 진학
- 수도권대학 21명(서울대 2명, 연세대 1명 등)
- 지방대학 22명(전남대 등)

SKY 3명

제4기

2007

∙수료생 35명 35명 진학
- 수도권대학 22명(서울대 3명, 고려대 1명 등)
- 지방대학 13명(부산교대 등)

SKY 4명

제5기

2008

∙수료생 44명중 41명 진학
- 수도권대학 17명(성균관대 2명, 경희대 1명 등)
- 지방대학 24명(전남대 등)

제6기

2009

∙수료생 43명중 40명 진학
- 수도권대학 12명(연세대 1명, 한양대 1명 등)
- 지방대학 28명(전주교대 등)

SKY 1명

제7기

2010

∙수료생 41명중 38명 진학
- 수도권대학 20명(서울대 1명, 연세대 2명 등)
- 지방대학 18명(부산외대 등)

SKY 3명

제8기

2011

∙수료생 49명중 44명 진학
- 수도권대학 30명(서울대 1명, 고려대 3명, 연세대 1명 등)
- 지방대학 14명(부산대 등)

SKY 5명

제9기

2012

∙수료생 35명중 35명 진학
- 수도권대학 18명(서울대 2명, 연세대 4명 등)
- 지방대학 17명(전남대 등)

SKY 6명

제10기

2013

∙수료생 40명중 40명 진학
- 수도권대학 22명(연세대 1명, 한양대 2명 등)
- 지방대학 18명(전주교대 등)

사관 1명
SKY 1명

제11기

2014

∙수료생 33명중 30명 진학
- 수도권대학 19명(서울대1명, 연세대2명, 고려대1명 등)
- 지방대학 11명(광주교대, 한국해양대 등)

SKY 5명

제12기

2015

∙수료생 43명중 35명 진학
- 수도권대학 19명(연세대 1명, 경희대 2명 등)
- 지방대학 16명(광주·전주·진주교대, 목포해양대 등)

사관 2명
SKY 2명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80 1,280 100 1,280 1,2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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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옥천인재숙 운영사업

(1,280백만원, 200명)

○ 장학금지원사업

(36백만원, 38명)

○ 옥천인재숙 운영사업

(1,280백만원, 200명)

○ 장학금지원사업

(36백만원, 38명)

100%

‘15년

○ 옥천인재숙 운영사업

(1,280백만원, 200명)

○ 장학금지원사업

(28백만원, 29명)

○ 옥천인재숙 운영사업

(1,280백만원, 200명)

○ 장학금지원사업

(28백만원, 29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학업․문예․기술․체육 등에

우수 재능을 가진 인재

를 발굴 육성하여 국

가나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 장학재단 설립 및 조성자금 출연

◦ 장학사업과 관련된 시설투자

및 운영관련 사업

◦ 옥천인재숙 운영기금 보조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옥천인재숙 운영 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기금 적립중

- 2015년도 까지 총 수료생 492명중 216명 수도권 대학 진학(44%)

- 옥천인재숙 입사를 위한 선의의 경쟁으로 지역학생 면학분위기 향상

- 학생의 자신감 부여 및 학부모 희망감 증대와 사교육비 부담 감소

- 관내학생 타 지역학교 전학생 감소 및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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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15 해 당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옥천인재숙 운영 1,280,000천원 신축적 집행 및 안정적 운영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

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타 기금과의 중복성이나 유사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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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인재육성기금은 지역,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1999년

조성되어 2015년 말 현재 87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으며 군비로 매년 12억 8천

여만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학업․문예․기술․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

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

○ 매년 동일 예산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후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할 계획임.

○ 옥천인재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훌륭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운영 자금을 재단법인 순창군옥천장학회에 지속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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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단위:천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9,621,477
100%

9,852,267
100%

10,041,189
100%

출연금 1,280,000 13.3 1,280,000 13 1,280,000 12.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8,045,107 83.6 8,341,477 84.7 8,572,268 85.4

예수금

이자수입 296,370 3.1 230,790 2.3 188,921 1.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9,621,477
100%

9,852,267
100%

10,041,189
100%

고유목적사업비 1,280,000 13.3 1,280,000 13 1,280,000 12.7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8,341,477 86.7 8,572,267 87 8,761,189 87.3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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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난 관 리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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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재난 예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으로 완벽한 재난관리

- 설치연도 : 1998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16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58 293 288 153 170 △17 27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우리군은 지난 3년동안 대규모 재해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아 재난관리기금을 재

해예방사업 위주로 집행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전북도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지원받아 군비부담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음.

○ 또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하여 재해예경보시스템 구축으로

한발 빠른 재난대응태세를 구축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90 195 103 215 293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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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재해예방을 위하여 연차적 예경보시스템설치를 통해 주민 편익 증진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등 재난사전대비능력강화 효과 달성

- 또한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여 재난발생시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155백만원, 50개소)

○ 침수흔적도 작성

(17백만원)

○ 자재 및 물자구입

(15백만원)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155백만원, 61개소)

○ 침수흔적도 작성

(17백만원)

○ 자재 및 물자구입

(15백만원)

○ 기타(도비반납)

(8백만원)

100%

‘15년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160백만원, 50개소)

○ 자재 및 물자구입

(18백만원)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110백만원)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164백만원, 58개소)

○ 자재 및 물자구입

(18백만원)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110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재난예방관리에 소요되

는 비용 충당으로 완

벽한 재난관리

m 재해 발생 위험지역 정비

m 재해예방용 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예경보시

스템 구축

m 수방자재및긴급구조장비구입

m 침수지역 복구를 위한 대형펌프 구입

m 기타 순창군(순창군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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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해 당 없 음

‘14 해 당 없 음

‘15 해 당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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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평균액의 1/100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적립액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5/100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그 외 나머지 금액 및 이자수입 등을 이용하여 풍수해 등

자연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에 적절히 사용하고자 함(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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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단위:천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913,426
100%

617,905
100 %

581,221
100%

출연금 58,527 6 66,655 11 68,271 12

보조금 208,000 23 80,000 13 84,500 14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628,685 69 460,955 75 422,851 73

예수금

이자수입 18,214 2 10,295 1 5,599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913,426
100%

617,905
100%

581,221
100%

고유목적사업비 304,744 33 155,203 25 292,960 50

융자금

기본경비 114,074 12 31,261 5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460,955 51 422,851 69 288,082 49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33,652 4 8,590 1 179 1
도

반납액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 55 -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 57 -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설치년도 : 1995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16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8 145 1,652 32 149 △117 1,53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 관내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실적은 시설자금 17개 업체, 운영자금 19개 업체로 이차보전 지원금액은

145백만원이며, 2015년 신규 이차보전융자액은 시설자금 1개 업체 운영자금 2개 업체

에게 831백만원을 융자 해주었음. 이는 기업의 원료구입과 시설투자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

○ 2015년 기금 이자수입은 계획대비 8.3% 증가시켜 금리인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을 최대한 잘 운용한 결과이며 또한 이차보전금액은 계획대비 90%

를 집행하였는데 목표미달성 사유는 2015년 기금 신청업체가 전년대비 적었

으며, 또한 융자추천을 받은 1개 업체가 시설자금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이차

보전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의 이자수입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자금예측과 기금의 장기예

금 가입등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한 최대한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도록 기금

의 운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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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0 147 123 160 145 9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제조 및

소비경기가 불황인 상황 하에서 기업의 자금난을 조금이나마 덜어줌으로써

기업의 안정경영을 도모하는데 있음.

○ 또한 최대 4% 이차보전을 해줌으로써 기업은 매출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및 원재료 구입 등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고유목적사업(120백만원)

/20개 업체

○ 고유목적사업(147백만원)

/21개업체
122.5%

‘15년
○ 고유목적사업(160백만원)

/22개 업체

○ 고유목적사업(145백만원)

/22개업체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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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순창군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 순창군내 중소기업체에게 융자된

대출금액 중 이차보전 지원

- 운전자금 : 3년이내

(1년거치 2년 상환) - 3억원이내

- 시설자금 : 5년이내

(2년거치 3년 상환) - 5억원이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 은행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줌으로써 기업 경영자금의 원활한 운영 및 기업경영 안정성을 확보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 부진한 기금의 통합 ․ 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15 - 지적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2013. 12. 31)

-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2018. 12. 31)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145백만원

국내·외 경기불황에 따른
관내기업 원료구입 및
시설 개선을 위한 기업체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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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652백만원으로 3개 협약기관(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전북은행순창지점, 기업은행 남원지점)으로부터 기금 조성액의 3배수까지 융자

지원 할 수 있으며, 기금 조성액과 조성액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

출의 실적을 제시(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융자금의 적시지원과 예산의 연차적 적립을

통한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향후 기금의 존속기간이 종료

되는 2018년 이후 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하여 지속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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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단위:천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1,948,595
100%

1,896,312
100%

1,797,745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890,862 97.04 1,848,379 97.33 1,749,235 97.30

예수금

이자수입 57,733 2.96 47,933 2.67 48,510 1.88

기타수입
사업포기에 따른

지원이자 회수

지 출 합 계 1,948,595
100%

1,896,312
100%

1,797,745
100%

고유목적사업비 100,216 5.14 147,077 7.75 145,035 8.07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1,848,379 94.86 1,749,235 92.25 1,652,710 91.93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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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진 흥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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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 설치목적 : 군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01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16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558 4,377 293 2,459 2,456 3 29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5년 수입은 일반예산에서 투자진흥기금으로 전입한 (주)한보요업 투자보조금

500백만원과 이자수입 58백만원이고, 지출은 2010년 수도권이전기업인 사조

산업(주)의 투자보조금 3,407백만원의 국·도비를 반납처리하여 정산 완료하였으며,

100억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470백만원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급하였음.

또한 관내 이전기업인 (주)한보요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2,500백만원 중 500백

만원을 지급하였음(잔액 2,000백만원은 기금전입 후 2016년에 지급함)

○ 사조산업(주)의 투자보조금(국·도비 및 이자)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북도에 반납

처리함에 따라 정산이 완료되었으며 (주)한보요업의 투자보조금 2,000백만원은

2016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으로 전입 후 2016년 3월에 지급을 완료하였음.

○ 투자진흥기금 조성은 조성 금액의 규모가 큼에 따라 일시에 조성 할 수 없으

므로 연차적으로 기금을 10억원 정도씩 적립, 조성하고,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급 시 군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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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00 500 100 982 4,377 44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2015년도 사조산업(주) 투자보조금 국·도비 3,407백만원을 반납, 정산완료

하였으며, 이차보전금 470백만원(총20회차 중 7~8회차)을 지급하였고, (주)

한보요업이 투자를 완료함에 따라 투자보조금 25,000백만원 중 500백만원을

2015년에 지급하였음

○ 사조산업(주)의 경우 고용인원은 62명으로 순창지역민 채용은 50명이며 전년

대비 9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신규채용인원 모두 순창 지역민임.

(주)한보요업은 전체 인원 94명 중 14명을 순창지역민으로 채용하였고 투자 및

매출확대에 따른 향후 채용인원을 더 늘릴 계획임. 또한 향후에는 충북괴산군에

위치한 대보세라믹스 타일공장 이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500백만원/ 1개업체

○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500백만원/1개업체
100%

‘15년
○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982백만원/ 2개업체

○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982백만원/2개업체

○ 사조산업 투자보조금 반납

3,407백만원(국·도비 및 이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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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군내․외 투자기업에

대한지원을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및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투자금액의 일정액 보조

. 국내이전기업 : 최고 100억원

. 대규모투자기업 : 최고 100억원

.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지원

○ 투자보조금의 지속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

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 부진한 기금의 통합․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15 - 지적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개정(2013. 12. 31)

-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2018. 12. 31)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투자진흥기금 4 377백만원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하여

신축적 집행 필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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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5~2016년 기금 재원조성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적정하나 향후 2017년

부터는 기금의 연차적인 적립이 필요함.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연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

출의 실적을 제시(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15년말 기금재원은 국·도비 반납 및 투자보조금 지급후 293백만원이고,

2016년말 기금재원은 예상금액은 296백만원임. 2021년까지 사조산업(주)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약 10억원 정도 필요하고 향후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30억원 등 약 40억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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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단위:천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983,106
100%

4,611,867
100%

4,670,608
100%

출연금 482,000 10.4 500,000 10.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841,302 85.57 333,607 7.2 4,111,867 88.0

예수금

이자수입 113,755 14.43 63,260 1.4 58,741 1.3

기타수입 3,733,000 81

지 출 합 계 983,106
100%

4,611,867
100%

4,670,608
100%

고유목적사업비 649,500 66.07 500,000 10.8 970,104 20.77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333,606 33.93 4,111,867 89.2 293,254 6.2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3,407,250 72.95
사조산업

국도비반납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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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진 흥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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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식품위생과 식품사업 발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위함

- 설치 연도 : 2000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16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9 0 115 7 15 △8 10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추진실적

- 2015년도 고유목적사업비 편성 예산 없음

ㆍ1억 미만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과징금 감소로

인한 기금고갈을 대비하기 위하여 전액 예치토록 하여 기금 집행하지 않음

-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보건복지부 → 201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 됨

- 2015년 사업은 시설개선사업 외 사용 중지로 사업계획 없음.

○ 향후조치계획

- 2016년도 음식문화개선 및 순창군 관광홍보를 위한 넵킨케이스 제작 배포

계획 : 예산 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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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 0 0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해당없음

‘15년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식 품 위 생 수 준 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및 효율

적인 관리 ㆍ운용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지원

-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비 지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식품진흥기금 관리로 식품위생과 군민건강 수준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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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

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 ․ 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15 해 당 없 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 당 없 음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민현주 국회의원 지적사항에 의하여 기금이 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 사용을 위한 개선 방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 중에 있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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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사업계획 없이 예탁만한 기금에 대한 지적

ㆍ보건복지 규정에 의하여 1억까지 기금예탁

ㆍ기금의 주 수익이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기금운용 한계

ㆍ남은 사업비 약 1500만원으로 2016년 사업계획 수립 시 중앙부처와 협의

내실 있게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위생업소의 클린이미지 부각 및 관광안내를 위한 넵킨케이스 제작 계획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제2항에 의한 재원의 조성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금목적사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

-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식품위생법제82조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7조따라징수한 과징금

-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현 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우리군의 기금조성액(과징금)이 한계성

- 기금조성이 대부분 과징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기금집행 사업추진이 어려움

- 중앙부처에 문제점을 협의 식품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2016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집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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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단위:천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103,909
100%

106,332
100%

115,461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95,947 92.3 103,909 97.9 106,332 92.1

예수금

이자수입 2,922 2.8 2,423 2.1 2,361 2.0

기타수입 5,040 4.9 - - 6,768 5.9

지 출 합 계 103,909
100%

106,332
100%

115,461
100%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03,909 100 106,332 100 115,461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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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촌 지 도 자 회 육 성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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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자회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 설치년도 : 1990년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16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 0 138 2 0 2 14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확산 및 기술농업의 실천으로 농가소득증대

와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회원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

치하고 운영하였으나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으로서

의 역할이 저조한 상태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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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해당없음

‘15년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

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

농촌지도자회원 교육 및 단체활동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

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폐지등 기금 운영

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15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금폐지 권고

행안부 재정정책과

-374(2009.02.03)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으로서의 역할이 저조하여 행

안부 기금폐지권고에 따른 폐지 논의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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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

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성이 있어 폐지 계획임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기금

적립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

출의 실적을 제시(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예산이 소액으로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사업목적이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을 폐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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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단위:천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129,723
100 %

133,798
100%

137,888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000 0.8 1,418 1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26,146 97 129,723 97 133,798 97

예수금

이자수입 3,577 3 3,075 2.2 2,672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9,723
100%

133,798
100 %

137,888
100%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29,723 100 133,798 100 137,888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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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H 회 육 성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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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회 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 설치년도 : 1992년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16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 0 139 2 0 2 14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농업환경에 대비한 영농기술 실천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발전을 선도

하고 있는 4-H회원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였으나 사업성과가

미흡하며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으로서 역할이 저조한 상태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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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해당없음

‘15년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

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

4-H회원 과제교육 및 단체활동지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

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폐지등 기금 운영

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15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금폐지 권고

행안부 재정정책과

-374(2009.02.03)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으로서의 역할이 저조하여 행

안부 기금폐지권고에 따른 폐지 논의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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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

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성이 있어 폐지 계획임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기금

적립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

출의 실적을 제시(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예산이 소액으로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사업목적이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을 폐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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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단위:천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133,334
100%

136,494
100%

139,240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29,658 97 133,334 97.6 136,494 98

예수금

이자수입 3,676 3 3,160 2.4 2,746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33,334
100%

136,494
100%

139,240
100%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33,334 100 136,494 100 139,240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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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개 선 회 육 성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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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회 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제2항,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 설치년도 : 1994년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16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 0 125 2 0 12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농업·농촌·문화를 지니고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의 잠재적 인적

역량 개발을 통해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생활개선회원 육성을 위하

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였으나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화 중복되어

기금으로서의 역할이 저조한 상태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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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해당없음

‘15년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

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과학영농의 실천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발전

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 육성

○생활개선회 육성에 필요한 사업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 연수 및 견학

○생활개선 회원 연찬 및 행사지원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

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폐지등 기금 운영

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15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금폐지 권고

행안부 재정정책과

-374(2009.02.03)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으로서의 역할이 저조하여 행

안부 기금폐지권고에 따른 폐지 논의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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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

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성이 있어 폐지 계획임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기금

적립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

출의 실적을 제시(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예산이 소액으로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사업목적이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을 폐지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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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단위:천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120,074
100%

122,920
100%

125,083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16,808 97.7 120,074 97.7 122,920 98.25

예수금

이자수입 3,266 2.3 2,846 2.3 2,163 1.75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0,074
100%

122,920
100%

125,083
100%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20,074 100 122,920 100 125,083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 97 -

체 육 진 흥 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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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각종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순창군 체육 진흥

- 설치년도 : 1993년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16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3 20 180 33 10 23 20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관내 학교운동부에 대한 운동용품 및 전국대회 입상선수에 대한 시상금

지원을 통한 선수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와 체육

진흥에 기여

- 2013년 : 관내학교운동부운동용품및전국대회입상자시상금지급

- 2014년 : 관내학교운동부운동용품및전국대회입상자시상금지급, 관내동호회용품지원

- 2015년 : 관내학교운동부운동용품및전국대회입상자시상금지급, 관내동호회용품지원

․엘리트선수 운동용품 : 9개교(83명)7,500천원, 시상금 : 69명, 5,000천원

․생활체육단체 용품지원 : 17개 단체 7,500천원

○ 순창군체육진흥기금의 목적 및 사업방향은 명확하나 이자수입 및

군 전출금이 충분하지 않아 기금액 증대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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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 30 150 20 2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학교운동부 운동용품

구입지원(80명, 15백만원)

○ 학교운동부 전국대회

입상선수 시상금지급

【41명, 5백만원】

○ 생활체육단체 용품구입

지원(20개단체, 10백만원)

○ 학교운동부 운동용품

구입지원(80명, 15백만원)

○ 학교운동부 전국대회

입상선수 시상금지급

【41명, 5백만원】

○ 생활체육단체 용품구입

지원(20개단체, 10백만원)

100%

‘15년

○ 학교운동부 운동용품

구입지원(83명, 7,500천원)

○ 학교운동부 전국대회

입상선수 시상금지급

【69명, 5,000천원】

○ 생활체육단체 용품구입

지원(17개단체, 7,500천원)

○ 학교운동부 운동용품

구입지원(83명, 7,500천원)

○ 학교운동부 전국대회

입상선수 시상금지급

【69명, 5,000천원】

○ 생활체육단체 용품구입

지원(17개단체, 7,500천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순창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각종 체육활동을

통한군민들의건강과

체력증진및순창군

체육진흥을 위함

○ 군 및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지원

○ 관내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 기타 군 체육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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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관내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하여 운동용품 및 시상금의 지원으로 군 체육발전 및 진흥에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

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부진한 기금의 통합․폐지등 기금 운영계획 수립

‘14 존속기한 명시로 도래기한 파악

‘15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

기 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

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학교

운동부운동용품및

시상금 지원,

10

- 어려운 여건에서 운동하는

학교운동선수들에게운동용품

및 시상금 지원으로 선수사기

진작및스포츠복지향상도모

상

합 계 10 상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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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

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

출의 실적을 제시(붙임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금융기관 정기예금 이율 하락 및 군 전출금이 적어 기금 목적사업

추진어려움

⇒ 체육진흥기금조성액향상을위하여군 전출금 대폭적 증액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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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단위:천원)

구 분 ‘13 ‘14 ‘15 비고

수 입

합 계 133,937
100%

197,013
100%

200,166
100%

출연금 20,000 15 80,000 40.6 30,000 16.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10,511 82 113,937 57.8 167,013 82

예수금

이자수입 3,426 3 3,076 1.6 3,153 1.4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33,937
100%

197,013
100%

200,166
100%

고유목적사업비 20,000 15 30,000 15.2 20,000 11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13,937 85 167,013 87.8 180,166 92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